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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위법령 개정(‘16.7.7)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합하여 벽면이용 간판으로 표시방법을 정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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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행 개 정 안

공연간판의 표시방법 (제7조 제5호)
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

표시되는 네온류･전광류와 화면변환･점멸 등의 
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삭 제>

2) 공연･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･그림 등을 목재･아크릴･금속재･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

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(법 시행령 

제3조제4호)

현  행 개 정 안

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(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)
 -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 포함)에 설치하는 간판의 크기

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 포함)에
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
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
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
한다.

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 포함)에
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세
로크기는 3미터 이하(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
에는 가로 2미터 이하,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
의 1 이내로써 최대 10미터 이내)에서 구 심의위
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
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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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행 개 정 안

입간판의 표시방법 (제9조의2 제1항 제3호)
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
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
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
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
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
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 <후단 삭제>

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(제2조 제4항 제1호)
광고물등이 삼각형·사각형·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(입체형인 경우에는 가
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)으로 적용하고,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
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터에 면수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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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행 개 정 안

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(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)
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
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

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
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(허가･신고 대상이 아
닌  것은 제외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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